
< 7월부터 고용보험, 국민연금이 바뀝니다! >

1.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요율 인상

구분
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 비율

(인상 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 비율)인상 전 인상 후

근로자 1.6% 1.8%
사업주와 1/2씩 부담

(근로자 0.9%, 예술인ㆍ노무제공자 0.8%)
예술인ㆍ노무제공자 1.4% 1.6%

※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: 0.25% ∼ 0.85% (현행유지)

2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적용

  - 근로자 및 사업주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에 따라 매년 7월에 국민연금 

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

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이에 따라 전년도(2021년도) 보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2022년 

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변동 적용되어집니다.

  - 2021년 소득월액을 350,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,000원 기준, 2021년 

소득월액을 5,530,000원 초과한 자는 5,530,000원을 기준으로 적용 부과 됩니다. 

  - 다만, 2022년 중도입사는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이 없고, 2023년 7월에 변경된다는 점 

알려드립니다.

“7월 급여 공제금액이 6월 급여 공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, 

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~”

  


